
(유권해석)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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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정(2012.09.10.)이전에는 낚시터업이「내수면어업법」상 ‘어업’의 한 종

류로 나열되어 보상에서도 어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므로 현재에도 어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지 

아니면 영업으로만 보아야 하는지?

회신내용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조제4호에서 ‘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

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’으로 정의

하고 있으므로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상의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

단됩니다.


